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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수 지  개 안

 안

 
46

월  : 2014. 8. 8.

     : 천 역시

1. 안

  가. 수 지 매 지 항 등  합리  개

  나. 개 후(’01. 6. 18.) 랜 간  경과에 라 실에 합하지 

않는 항  비하고, 그 에 비   어 규 에 

맞게   개 하고  함.

2. 주 내

  가.   알  쉬운  비 에 라「 천 역시수

지 」에 「 천 역시 수 지 」  띄어 씀.

  나. 수 지  행 , 수 지 계  사 , , 수  

보  등에 한 사항  함.(안 4  7 지)

  다. 수 지 매 에 한 사항  함.(안 8  13 지)

  라. 계 사  수  산, 지진  사, 지    에 

한 사항  함.(안 14  17 지)

  마. 수 지  매, , 납 리  보고에 한 사항  함.

(안 18  21 지)

  . 타  내   알 쉬운 어  비하고 체계  

간결하게 비

3. 참고 료

  가.  검  췌사항

  나. 비 계  미첨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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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       

천 역시수 지  개 안

천 역시수 지   다 과 같  개 한다.

천 역시 수 지  

1 ( )  는 천 역시 수 지  행과 운 · 리에 

필 한 사항  규 함   한다. 

2 ( )  에  수 지( 하 " 지"라 한다)란 특 에게 

공하는 업 에 한  생하는 수수료  에 신하여 

납 하도  천 역시( 하 "시"라 한다)가 행한  말한다. 

3 (수수료  징수) 시에 납 하는 수수료는  또는 다  에 

규  것  하고는 지  납 하여야 한다. 다만, 납  편  

하여 「여신 업 」 2 에  신 드 등  내게 할 

수 다.

4 ( 지  행) ① 지는 시   행한다. 

  ② 천 역시 ( 하 "시 " 라 한다)  계연도마다 지 행계  

수립하여 연 1  행함  원  한다. 

  ③ 지는 한 폐공사에 탁 행하여야 한다.

5 (수 지 계  사 ) ① 시  3 에도 하고 수

지 계 ( 하 “계 ”라 한다)에 하여 수수료  납 하게 할 

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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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계  사 하고  하는 는 시  계  사 가  

아야 하 , 계 는 시 다  각  사항   시 어야 한다. 

  1. 지  

  2. 행  

  3. 행연월  

  4. 계  고

  ③ 시  1항에 라 수수료  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  

리책  하여야 하 , 행 , 행 , 계  고 , 

행개시  등 필 한 사항  시보 또는 게시 에 고시하여야 한다. 

6 ( 지  , 규격  양) ① 지  는 10원 , 40원 , 

50원 , 60원 , 100원 , 200원 , 300원 , 400원 , 500원 , 700

원 , 1,000원 , 2,000원 , 5,000원 , 10,000원  한다. 

  ② 지  규격  가  2.7 티미 ,  3.0 티미  하고, 양  

시  특색 나 연보  등  상징하는 도안  한다. 다만, 5 에 

라 계  행하는 지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7 ( 지 수  보 ) ① 4 에 라  지  수하는 

에는 수 납원( 하 " 납원" 라 한다)과 징수  하

여야 한다. 

  ② 수한 지는 천 역시 고( 하 "시 고"라 한다)에 보 하고 

납하여야 한다. 

8 ( 지 매 ) 지는 시 과 계약한 수 지 매 ( 하 “ 매

” 라 한다)  매한다.

9 ( 지 매에 한 계약체결) ① 매  고  하는 는 시

에게 별지 1 식  수 지 매 계약체결신청  하여야 

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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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 1항에 라 수 지 매 계약체결신청  수하  에는 

계약 에 별지 2 식  수 지 매계약신청내 에 라 

그 격여  한 후 계약하여야 하 , 계약 간  3  한다.

  ③ 시  매 과 계약  체결하  에는 별지 3 식   

수 지 매 계약체결  하여야 한다.

10 ( 매  ) 매  다  각   실  행하

여야 한다. 

  1. 지  가 매할 것

  2. 민원  수 에 하지 아니하도  지  비 할 것

  3. 매    주 , 매   변경하  에는 5  

내에 시 에게 통보할 것

  4. 매  지 매계약  해지하  사 생  5  에 

별지 4 식  수 지 매해지신고  할 것

11 ( 지취   매수) ① 매  지  매수하고  할 에는 

납원에게 별지 5 식  수 지매수청  하여야 한다.

  ② 1항  청 가 는 경우에 납원  별지 6 식  수 지

 청 에게 하여야 한다.

  ③ 시 고에 는 2항  수 지 과  매  

수 하고 지 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 취 공 원  지  청

할 에는 별지 7 식  수 지수  고 하여야 한다.

12 (변상책 ) 매  또는 보  지  가 량한 리  

주  게 리하여 지   또는 훼 하여 지  매 또는 

하는 경우에는 지 에  실비  변상하게 할 수 다.

13 ( 매  수수료) 매 에 한 수수료는 지액  가액  100

 5  하고, 시 고는  할 한 액  지  한다. 

다만, 계 사 시에는 수수료  지 하지 아니한다.



- 5 -

14 (계 사  수  산) ① 5 에 라 매한 지  

납  시 고 재지에 어 는 그 다 날 지 납 하고, 그 

 곳에 는 5 안에 시 고에 납 하여야 한다.

  ② 계 사 에  수  별지 8 식에 라 결산하여야 

하  결산 료는 3 간 보 하여야 한다.

  ③ 계  고   그 에 취 주  못  지는 결

처리하고 결산시 첨 하여 계 상  액과 행 액과  차액  

 하여야 한다.

15 ( 지진  사) 지  수납  하는 계공 원  지  

진  사하고  또는 변 여  하여야 한다.

16 ( 지  ) ① 지   경우에는 시  첨 한 지

과 지 체에 걸쳐  하여야 한다.

  ② 1항  규 에   규격  별  1과 같다.

17 ( 지  )  지 또는 하게 염 었거나 훼

 지는  한다.

18 ( 지  매) ① 사 하고 남  지에 하여 매  청 할 

수 다.

  ② 매  1항에  매  청 할 에는 별지 5 식

 시 에게 매  청 한다.

  ③ 시  2항  매  청 았  에는 별지 6 식  

수 지 매  청 에게 한다.

  ④ 시 고에 는 3항  수 지 매 에 거 청 에게 13

 매수 액  매하여야 한다. 

19 ( 지  ) ① 매  보  지가 염, 훼  등  

매함  당하다고 는 경우에는 별지 5 식에 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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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에게  청 할 수 다. 

  ② 시  1항  청 가 당하다고 할 에는 별지 6

식  수 지  청 에게 한다.

20 ( 납 리) 납원  별지 9 식  수 지 매  비

하고 지 납상  리하여야 한다.

21 (보고) ① 시 고는 매  지 상  납원에게 통보하여

야 한다.

  ② 납원  매월 지수  징수 에게 하여 월별  결산 

리하여야 한다.

1  (시행 ) 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 ( 매 에 한 경과 )   시행 당시  규 에 

하여 수 지 매  지  는 9  개 규 에 라 

수 지 매에 한 계약  체결한 것 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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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  1〕

   규 격  (지  2.5 티미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20 .   .   .                     20  .   .   .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천 역시                       천 역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○사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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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1 식〕

수 지 매 계약체결신청

매

 생 월

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:             )

 매 

〈 매 약도〉

  내  사실과 다  없  하 , 천 역시 수 지  9 에 라  

 에  수 지  매하고  수 지 매에 한 계약체결  신청합니다.

      월     

신청               (  또는 )

 천  역 시  귀하

비 신청  주민등 사본 1통
수 수 료

없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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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2 식〕

수 지 매계약신청내

1. 신청내

 매 

  생 월

주  ( :          )

 매 

2. 사항

항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

가. 근1 내 수 지 매에 한 계약  하여 계약해지  당한 

   사실  는지 여

없  (        )

  (        )

나. 공 에게 매하는 것   하는지 여
  (        )

(        )

다. 매  가  쉽게 견할 수 고 근  한지

    여

  (        )

(        )

라. 매   주변 경

주택가(        )

상  가(        )

도 변(        )

  타(        )

마. 매   신청  태

  (        )

  차(        )

  타(        )

 타 참고사항

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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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3 식〕

     

수 지 매 계약체결

주     :

     :

  

        천 역시 수 지  9  3항에 라 천 역시 수 지

   매  계약 체결함

1. 수 지 매   : 

2. 직    업 :

     월     

 천  역 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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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4 식〕

수 지 매해지신고

계약           계약 월         월     

매

   재   지

        생 월

사 생

신  고  사  항

       같  사 가 생 었  신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

신고  주 

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천  역 시       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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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5 식〕

수 지매수( 납․보 ․ ․ 매)청

      

  

재  고  량 청 ( , 매)량
공 액

(청 액

5/100)

납

(지 )액

비 고

(사 )매수 액 매수 액

계

10원

40원

50원

60원

100원

200원

300원

400원

500원

700원

1,000원

2,000원

5,000원

10,000원

     같  수 지  매수( , 매) 청 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청             (  또는 )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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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6 식〕

수 지 ( ․ 매)

   

No.

수 지지 ( ․ 매)원

       

   

    취

    

수 지지 ( ․ 매)원

 리 
주     매 주

           

액  매  수  액 액  매  수  액

10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10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5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5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2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2,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1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10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7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7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5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5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4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4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3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3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2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2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1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10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6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6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5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5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4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4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1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 10원         매           원

할 액 할 액

차 액 차 액

    행

  월  

 상  수 지  본  지참 에게 

 지 ( ․ 매)하시  랍니다.

      월  

수 납원

  천 역시 고  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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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7 식〕

수 지 수

          

 
수     량      액      

계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1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4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5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6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1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2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3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4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5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7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1,0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2,0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5,0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10,000원            매            원

       수 지  수하  함

     월     

○ ○  수 납원

     

                 직

             ( )

천 역시 고  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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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8 식〕

수 지 계 ( ) 리

(단 :매,원)

계

고
지

누계
액

(A)

행(B) 결 (C)
수

(D=B-C) 지
누계

액
(E=A+D)

결 재

매수 액 매수 액 매수 액 담당 담당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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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9 식〕

수   지  매  

        

        

         (원)

 

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

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,000 2,000 5,000 10,000 계 10 40 50 60 100

        

       

          (원)

 

           매                    고

200 300 400 500 700 1,000 2,000 5,000 10,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,000 2,000 5,000 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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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 췌사항

계

  「지 재  시행 」

  ◦ 79 (수 지에 한 수 )

  「여신 업 」
  ◦ 2 ( )

  「 천 역시행 규 개 원 운 에  

 한 」

  ◦ 3 (개 고) 

“별지 ”

규

비 상
“해당사항 없 ”

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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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계  췌】

≪지 재  시행 ≫

79  (수 지에 한 수 ) ① 지   수  

나 당해 지 단체   또는 규  한 것에 하여는 

수 지   수 할 수 다.

  ② 1항  경우에는 수 지  시 하고  징수결

나 수납 차  취하지 아니한다.

≪여신 업 ≫

2 ( ) 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과 같다. 

  1. "여신 업(與信專門金融業)" 란 신 드업, 시 여업, 할

업 또는 신 술사업 업  말한다.

  2. "신 드업" 란 다  각  업   나  업  포함한  상

 업  업(業)  하는 것  말한다.

      가. 신 드  행  리

      나. 신 드 과  (代金)  결

      다. 신 드가맹  집  리

  2 2. "신 드업 "란 3 1항에 라 신 드업  허가  거나 

등  한  말한다. 다만, 3 3항 1  건에 해당하는 가 

13 1항 2   3  업  하는 경우에는 그 업 에 하여

만 신 드업  본다.

  3. "신 드"란  시함  복하여 신 드가맹 에  다  각 

 한 사항  결 할 수 는 (證票)  신 드업 (

에  신 드업에 상당하는 업  하는  포함한다)가 행한 

것  말한다.

      가. 채  상

      나.「 본시 과 업에 한 」 3 1항에    

      상  등 통  하는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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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다.「게 산업진 에 한 」 2 1 2에  사행 게   

  가  에   지 . 다만, (「해

주 」 2 에  해 주  포함한다) 「 진 」에 

라 허가  지 업 에  에  신 드업에 상당하는 

업  하는 가 행한 신 드  결 하는 것  한다.

      라. 그 에 사행행  등 건 한 민생  해하고 량한  

해 는 행  통  하는 사항   가  에 

  지

  4. "신 드 원" 란 신 드업  계약에 라 그  신 드

   말한다.

  5. "신 드가맹 " 란 다  각   말한다.

    가. 신 드업  계약에 라 신 드 원·직 드 원 또는 

드 지 ( 하 "신 드 원등" 라 한다)에게 신 드·직

(直拂) 드 또는 (先拂) 드( 하 "신 드등" 라 한다)  사

한 거래에 하여  매 또는 역  공 등  하는 

    나. 신 드업  계약에 라 신 드 원등에게  매 또

는 역  공 등  하는  하여 신 드등에 한 거래  

행(代行)하는 ( 하 "결 행업체"라 한다)

  5 2. "수납 행가맹 " 란 신 드업  별도  계약에 라 다  

신 드가맹  하여 신 드등에 한 거래에 필 한 행  

통  하는 사항  행하는 신 드가맹  말한다.

  6. "직 드"란 직 드 원과 신 드가맹  간에 (電子的) 또는 

(磁氣的)  거래계 에 체(移替)하는 등   

결 가 루어질 수 도  신 드업 가 행한 { (資金)  

통  수 는 는 한다}  말한다.

  7. "직 드 원" 란 신 드업  계약에 라 그  직 드

   말한다.

  8. " 드"란 신 드업 가  미리 고 에 해당하는 액  

(  또는  에   말한다)하여 행한 

 드 지 가 신 드가맹 에 시하여 그 드에  

액  에  결 할 수 게 한 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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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 천 역시행 규 개 원 운 에 한 ≫

3  (개 고) ① 원 는 2  규 에 한 심사결과 필

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 행  에게 규  신  또는 

강  철 하거나 개 하도  고할 수  시 개  한 

견 시나 건  안할 수 다.

  ② 1항  규 에 하여 고  안   계 행  

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에 라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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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계  미첨  사

1. 비 생

  ○ 재 수 사항 없

2. 비 계  첨  근거규

  ○「 천 역시 안  비 계에 한 」 3

3. 미첨  사

  ○ 본 개 안  수 지 매 지 항  실에 합하지 않는 

항   등  비하고 개 하는 것  비  생하지 

아니하므  미첨 함.

4.   

안 행   과   철


